
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

- 최대 수강신청 학점 제외 과목 -

제66조(수강신청 학점의 예외) ① 직전 학기(계절수업, 특별학기 수업은 제

외한다)에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.00 이상인 학생은 

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.  다만, 교직 교과과정을 이수중

인 학생은 성적 평점평균에 관계없이 매학기 6학점까지 교직 교과목을 

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. 

② 제1항에서 추가로 수강 신청하는 학점 수는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강 학점은 최대 신청 

학점 수에서 제외한다.

1. 신입학생이 기초교양 과목 중 별도로 지정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

2. 편입학생이 선이수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

3. 교양과목 중 봉사활동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

4. 졸업인증 요건인 인성교육 및 상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

5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

6. 전공과목 중 산업의료원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

7. 교양과목 중 자율설계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

8. 전공과목 중 자유학기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<신설 2024. 11. 7.>

9. 학생군사교육단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<신설 

2024. 11. 7.>


